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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출입동향

1. 수출입 개요

○ 2 0 0 5년 멕시코 수출 총액은 2 , 1 4 2억불(전년대비 14% 증가), 수입 총

액은 2 , 2 1 8억불(전년대비 12.7% 증가)로 7 5억불의 무역적자(전년대

비 14.7% 감소) 발생

○ 무역적자의 원인은 멕시코 제조업이 수입산 원부자재와 부품에 의존하

는데 기인함. 또한 미국 의존형 경제 구조를 나타나고 있어 미국 경기에

따라 무역적자폭이 좌우함.

- 멕시코 수출 중 대미수출 비중은 8 5 % (‘0 5년 기준)가 넘을 정도로

경제의존도가 절대적임

○ 한편, 멕시코는 약 5 7종의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 대부분을 국

내시장에 판매하고, 수출은 거의 없음. 다만 망고, 아보카도, 파파야,

바나나 등 일부 열대과일이 주로 미국,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음

○ 반면 야채는 상당량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이 최근 증

가하고 있음. 이는 겨울철 Florida 주 등 미국의 주요 야채 생산지역의

악천후로 멕시코산 야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리고 멕시코가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은 콩, 옥수수 등 곡물로서 전체

수입물량의 2 7 . 2 %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옥수수는 멕시코의 주식

인 타코( t a c o )의 원료로서 국내 주 생산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이

미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대량 수

입하고 있음. 이에 따라 멕시코는 캐나다, 일본에 이어 미국의 3대 옥수

수 수출시장으로 부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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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별 수입동향

○ 국별 수입은 전체수입의 5 3 . 5 % (‘0 5년 기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을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이나 최근 대미 의존도는 감소추세에

있음

○ 이는 멕시코가 EU 등 여러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 TA) 체결 및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성장한데 기인함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에는 잡

히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입까지 성행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대거유입

억제가 현 정권의 최대 숙제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부각되고 있음. 

○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0 2년 2 . 3 %에서 ’0 5년 2 . 9 %로 소

폭증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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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입 상위 1 0개국>

순 위 국 명
수입시장 점유율( % )

2 0 0 2년 2 0 0 3년 2 0 0 4년 2 0 0 5년

1

2

3

4

5

6

7

8

9

1 0

미 국

중 국

일 본

독 일

한 국

캐 나 다

브 라 질

대 만

말레이지아

이 태 리

6 3 . 2

3 . 7

5 . 5

3 . 6

2 . 3

2 . 7

1 . 5

2 . 5

1 . 2

1 . 3

6 1 . 8

5 . 5

4 . 4

3 . 7

2 . 4

2 . 4

1 . 9

1 . 5

1 . 6

1 . 5

5 6 . 2

7 . 3

5 . 4

3 . 6

2 . 7

2 . 7

2 . 2

1 . 8

1 . 7

1 . 4

5 3 . 5

8 . 0

5 . 9

3 . 9

2 . 9

2 . 8

2 . 4

1 . 8

1 . 6

1 . 6

자료 : 멕시코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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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별 수출 동향>
(단위 : U$ 백만, %)

연도별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계 1 6 6 , 1 2 1 1 5 8 , 7 8 0 1 6 1 , 0 4 6 1 6 4 , 7 6 6 1 8 7 , 9 9 9 2 1 4 , 2 3 3

○ 북 미 1 5 0 , 7 4 0 1 4 3 , 6 4 7 1 4 4 , 8 8 9 1 4 7 , 3 3 5 1 6 7 , 8 1 4 1 8 7 , 7 9 7

- 미 국 1 4 7 , 4 0 0 1 4 0 , 5 6 4 1 4 1 , 8 9 8 1 4 4 , 2 9 3 1 6 4 , 5 2 2 1 8 3 , 5 6 3

- 카 나 다 3 , 3 4 0 3 , 0 8 3 2 , 9 9 1 3 , 0 4 2 3 , 2 9 2 4 , 2 3 4

○ 중 미 1 , 6 9 4 1 , 7 1 0 1 , 8 3 2 1 , 8 9 9 2 , 0 8 6 2 , 8 6 4

- 코스타리카 2 8 6 3 2 1 3 7 3 3 5 2 3 8 7 4 2 1

- 엘 살 바 돌 2 4 6 2 7 4 2 9 2 2 8 6 3 1 7 4 7 2

- 과 테 말 라 5 3 5 5 6 0 5 4 8 5 9 0 6 7 2 8 6 4

- 파 나 마 2 8 3 2 4 7 3 0 4 3 2 0 3 1 6 4 6 3

○ 남 미 2 , 6 8 5 2 , 8 5 8 2 , 9 0 3 2 , 7 6 1 4 , 0 4 7 5 , 8 4 7

- 아르헨티나 2 8 9 2 4 4 1 2 5 2 3 5 5 6 9 6 7 2

- 브 라 질 5 1 7 5 8 5 6 5 8 6 2 1 8 6 3 8 9 0

- 콜 롬 비 아 4 6 2 5 0 6 6 5 8 6 6 2 7 8 9 1 , 5 4 8

- 칠 레 4 3 1 3 7 4 3 2 2 3 8 1 4 4 3 6 6 8

- 페 루 2 1 0 1 7 3 2 3 3 1 9 4 2 5 0 3 4 5

- 베네수엘라 5 1 9 6 9 7 6 6 6 4 2 1 8 2 8 1 , 2 8 9

○ 유 럽 6 , 4 1 2 5 , 9 3 5 5 , 8 6 2 6 , 4 4 4 7 , 0 3 9 9 , 4 4 0

- 독 일 1 , 5 4 4 1 , 5 0 4 1 , 1 5 9 1 , 7 1 5 1 , 6 8 9 2 , 2 8 9

- 벨 기 에 2 2 7 3 1 8 4 8 2 3 4 4 4 4 3 5 3 4

- 스 페 인 1 , 5 0 3 1 , 2 7 1 1 , 3 9 4 1 , 5 1 2 2 , 0 2 7 2 , 9 5 4

- 프 랑 스 3 7 5 3 7 3 3 1 0 3 3 7 3 3 5 3 7 3

- 포 르 투 갈 1 9 4 1 4 9 1 4 1 1 8 7 1 5 4 2 7 0

- 덴 마 크 4 5 4 4 3 7 4 4 4 8 7 1

- 이 태 리 2 2 2 2 4 0 1 9 6 2 7 6 2 3 5 1 9 5

- 영 국 8 7 0 6 7 3 6 6 4 7 3 3 8 4 0 1 , 1 8 8

- 한 국 1 8 9 3 1 0 1 8 2 1 8 8 2 2 7 2 5 0

- 대 만 1 4 4 1 7 2 2 0 8 1 4 8 2 0 6 2 0 0

- 홍 콩 1 8 7 1 2 0 1 5 1 1 4 4 1 7 3 1 9 2

- 일 본 9 3 1 6 2 1 1 , 1 9 4 1 , 1 7 3 1 , 1 9 1 1 , 4 7 0

- 싱 가 폴 1 9 6 2 4 2 1 9 9 1 8 9 3 1 2 3 2 7

- 중 국 2 0 4 2 8 2 6 5 4 9 7 4 9 8 6 1 , 1 3 6

자료 : BANXICO(멕시코 중앙은행) 통계, *MAQUILADOR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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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별 수입 동향>
(단위 : U$ 백만, %)

연도별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계 1 7 4 , 4 5 8 1 6 8 , 3 9 6 1 6 8 , 6 7 9 1 7 0 , 5 4 6 1 9 6 , 8 1 0 2 2 1 , 8 2 0

○ 북 미 1 3 1 , 5 5 1 1 1 8 , 0 0 2 1 1 1 , 0 3 7 1 0 9 , 4 8 1 1 1 6 , 1 5 4 1 2 4 , 7 1 7

- 미 국 1 2 7 , 5 3 4 1 1 3 , 7 6 7 1 0 6 , 5 5 7 1 0 5 , 3 6 1 1 1 0 , 8 2 7 1 1 8 , 5 4 7

- 카 나 다 4 , 0 1 7 4 , 2 3 5 4 , 4 8 0 4 , 1 2 0 5 , 3 2 7 6 , 1 6 9

○ 중 미 4 5 4 4 1 8 6 5 9 9 0 5 1 , 3 0 0 1 , 5 1 4

- 코스타리카 1 8 0 1 8 4 4 1 6 5 8 4 8 5 2 8 8 3

- 엘 살 바 돌 2 0 3 0 3 6 4 4 5 0 5 9

- 과 테 말 라 9 1 9 5 1 1 7 1 5 1 2 3 0 2 2 2

- 파 나 마 1 2 0 4 5 3 5 3 8 4 4 7 8

○ 남 미 4 , 0 0 2 4 , 7 2 3 5 , 4 5 0 6 , 5 0 9 9 , 0 0 8 1 0 , 5 8 8

- 아르헨티나 2 4 7 4 4 1 6 8 7 8 6 7 1 , 1 0 8 1 , 3 0 3

- 브 라 질 1 , 8 0 3 2 , 1 0 1 2 , 5 6 5 3 , 2 6 7 4 , 3 4 1 5 , 2 1 4

- 콜 롬 비 아 2 7 3 3 4 4 3 5 2 4 0 6 6 3 5 6 7 5

- 칠 레 8 9 4 9 7 5 1 , 0 1 0 1 , 0 8 2 1 , 4 6 4 1 , 7 5 4

- 페 루 1 7 7 1 4 1 1 5 2 1 3 1 2 8 2 4 4 5

- 베네수엘라 4 2 2 5 0 3 5 3 2 5 6 6 9 1 6 7 8 3

○ 유 럽 1 6 , 7 3 0 1 8 , 2 5 8 1 8 , 5 5 8 2 0 , 0 8 7 2 3 , 8 2 3 2 8 , 3 9 1

- 독 일 5 , 7 5 8 6 , 0 8 0 6 , 0 6 6 6 , 2 1 8 7 , 1 4 4 8 , 6 7 0

- 벨 기 에 4 6 6 6 3 0 5 5 7 5 7 3 7 1 5 8 3 9

- 스 페 인 1 , 4 3 0 1 , 8 2 7 2 , 2 2 4 2 , 2 8 8 2 , 8 5 3 3 , 3 2 5

- 프 랑 스 1 , 4 6 7 1 , 5 7 7 1 , 8 0 7 2 , 0 1 5 2 , 3 9 5 2 , 5 6 5

- 포 르 투 갈 1 4 2 1 6 9 1 7 7 1 9 9 2 0 2 2 2 0

- 덴 마 크 1 , 8 4 9 2 , 1 0 0 2 , 1 7 1 2 , 4 7 4 2 , 8 1 7 3 , 4 9 8

- 이 태 리 1 , 0 9 1 1 , 3 4 4 1 , 3 5 0 1 , 2 4 2 1 , 4 5 8 1 , 8 6 6

- 영 국 5 1 1 0 1 9 4 1 2 6 2 5 0 3 0 5

- 한 국 3 , 8 5 5 3 , 6 3 2 3 , 9 4 8 4 , 1 3 7 5 , 2 7 6 6 , 5 6 6

- 대 만 5 0 8 6 1 5 8 3 9 9 8 7 1 , 2 6 0 1 , 5 5 8

- 홍 콩 4 5 6 4 4 2 5 0 9 5 1 7 4 0 8 5 5 2

- 일 본 6 , 4 6 6 8 , 0 8 6 9 , 3 4 9 7 , 5 9 5 1 0 , 5 8 3 1 3 , 0 7 8

- 싱 가 폴 6 0 6 1 , 1 4 7 1 , 5 5 5 1 , 3 3 8 2 , 2 1 2 2 , 2 2 6

- 중 국 2 , 8 8 0 4 , 0 2 7 6 , 2 7 4 9 , 4 0 1 1 4 , 3 7 4 1 7 , 6 9 6

자료 : BANXICO(멕시코 중앙은행) 통계



○ 광물연료(HS CODE 27)에 대한 수입이 6 2 . 4 %로 가장 크게 증가, 고

유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자동차와 광학기기의 수입 증가가 각

각 19.9%, 16.7%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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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U$ 백만)

H S 품 목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단위 전 체 1 6 8 , 6 7 9 1 7 0 , 5 5 1 1 9 7 , 3 0 3 2 2 1 , 4 1 4 7 7 , 6 9 7

8 5 전 기 기 기 3 9 , 6 9 5 3 7 , 1 8 9 4 4 , 4 3 2 4 7 , 9 7 6 1 6 , 7 0 5

8 4 기 계 2 7 , 9 9 7 2 9 , 1 6 9 3 3 , 7 3 5 3 5 , 9 3 2 1 2 , 7 0 1

8 7 자 동 차 1 8 , 4 2 6 1 6 , 9 6 7 1 8 , 4 7 4 2 2 , 1 5 0 7 , 6 5 7

3 9 플 라 스 틱 1 0 , 5 3 6 1 1 , 5 7 5 1 2 , 6 6 5 1 4 , 3 0 1 5 , 1 2 8

2 7 광 물 4 , 4 5 3 5 , 6 8 9 7 , 4 9 4 1 2 , 1 6 7 4 , 5 7 5

9 0 광 학 기 기 4 , 9 3 8 5 , 1 3 7 5 , 9 8 3 6 , 9 8 1 2 , 5 7 6

7 2 철 강 3 , 2 0 3 3 , 4 0 4 4 , 8 8 3 5 , 6 1 0 2 , 0 9 4

7 3 철 강 제 품 4 , 1 3 1 4 , 0 5 7 4 , 7 9 7 5 , 4 8 5 1 , 9 2 6

2 9 유기화학품 3 , 7 1 6 4 , 2 5 3 5 , 1 5 6 5 , 5 6 6 1 , 9 1 2

4 8 종 이 류 3 , 3 1 9 3 , 3 3 7 3 , 6 6 7 3 , 9 5 0 1 , 3 9 3

자료 : World Trade Atlas 통계

주 : 2006년은 1 ~ 4월 기준임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U$ 백만)

H S 제 품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전 체 1 6 0 , 7 6 3 1 6 4 , 8 6 0 1 8 9 , 2 0 0 2 1 3 , 9 9 4 7 8 , 7 9 6

8 5 전 기 기 기 4 2 , 3 2 6 4 0 , 8 3 5 4 6 , 8 5 0 5 1 , 7 8 2 1 7 , 6 8 8

2 7 광 물 1 4 , 3 1 1 1 8 , 5 2 3 2 3 , 5 1 5 3 1 , 9 8 9 1 3 , 4 2 4

8 7 자 동 차 2 7 , 8 8 8 2 7 , 2 8 1 2 8 , 5 7 4 3 2 , 1 4 9 1 2 , 9 5 5

8 4 기 계 2 3 , 8 8 2 2 5 , 5 0 8 2 9 , 2 2 8 2 8 , 8 5 5 9 , 9 8 6

9 0 광 학 기 기 5 , 2 4 7 5 , 5 9 9 6 , 2 2 3 7 , 6 5 6 2 , 8 9 1

0 7 식 물 2 , 2 4 4 2 , 6 1 4 3 , 0 1 9 3 , 4 5 8 1 , 9 7 5

9 4 가 구 4 , 2 9 9 4 , 7 6 7 5 , 1 9 5 5 , 6 9 4 1 , 8 7 5

3 9 플 라 스 틱 2 , 8 9 6 3 , 2 0 9 3 , 9 9 3 4 , 5 6 6 1 , 5 9 5

6 2 의 류 4 , 4 6 1 4 , 1 8 9 4 , 5 8 2 4 , 5 5 0 1 , 1 6 1

7 3 철 강 2 , 3 0 6 2 , 2 2 1 2 , 7 7 1 3 , 2 0 8 1 , 1 6 0

자료 : World Trade Atlas 통계

주 : 2006년은 1 ~ 4월 기준임



3. 한국산 수입현황

가. 한국의 대멕시코 교역 추이

○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출은 2 0 0 1년 멕시코 경기의 심각한 침체로 전

년대비 10.1% 감소한 2 1 . 5억불에 그쳤지만 2 0 0 2년 다시 상승, 22.3

억불을 기록했음. 2003년 상반기 역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입수요가 크게 위축,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한 11 . 2억불에 그쳤음

○ 한편,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수입은 ’0 2년 2 9 5백만불로‘0 1년 2 6 7백

만불에 비해 증가하였고, ‘0 3년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음

○ 무역수지는 2 0 0 0년 2 0억불, 2001년 1 9억불, 2002년 1 9 . 3억불의 흑

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수입하는 원부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멕시코 내수용 상품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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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동향> 
(단위 : US$천,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 9 9 6 1 , 1 9 1 , 0 0 4 2 6 . 6 4 0 8 , 2 4 1 3 3 . 1 7 8 2 , 7 6 3

1 9 9 7 1 , 4 7 1 , 0 6 1 2 3 . 5 3 4 4 , 0 8 4 - 1 5 . 7 1 , 1 2 6 , 9 7 7

1 9 9 8 1 , 4 0 4 , 8 8 9 - 4 . 5 1 9 0 , 7 1 1 - 4 4 . 6 1 , 2 1 4 , 1 7 8

1 9 9 9 2 , 0 1 6 , 9 1 4 4 3 . 6 2 9 1 , 7 1 8 5 3 . 0 1 , 8 2 6 , 2 0 3

2 0 0 0 2 , 3 9 1 , 3 6 0 1 8 . 6 3 7 7 , 9 4 7 2 9 . 6 2 , 0 1 3 , 4 1 3

2 0 0 1 2 , 1 4 8 , 9 0 2 - 1 0 . 1 2 6 6 , 6 2 9 - 2 9 . 4 1 , 8 8 2 , 2 7 3

2 0 0 2 2 , 2 3 0 , 8 1 7 3 . 8 2 9 5 , 3 5 0 1 0 . 8 1 , 9 3 5 , 4 6 7

2003. 1~6 1 , 1 2 1 , 4 7 3 - 2 . 3 1 4 6 , 3 2 4 3 . 9 9 7 5 , 1 4 9

자료원 : KOTIS



나. 한국의 대멕시코 1 0대 수출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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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대 수출품목> 
(단위 : US$천, %)

순 위
M T I

( 6단위)
품목명

2 0 0 2년 2 0 0 3년 1 ~ 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수출 2 , 2 3 0 , 8 1 7 3 . 8 1 , 1 2 1 , 4 7 3 - 2 . 3

1 8 1 3 4 2 0 데이터디스플레이장치 8 7 , 6 9 0 3 8 8 . 0 1 2 2 , 9 2 6 2 8 0 . 1

2 8 2 2 1 1 0 휴대용전화기 1 4 1 , 5 8 0 3 3 . 3 7 6 , 4 3 7 3 3 . 7

3 8 1 3 6 9 0 기타컴퓨터부품 1 9 0 , 6 8 2 1 4 . 3 6 9 , 3 4 1 - 3 7 . 2

4 8 3 2 1 1 0 천연색음극선관 2 1 5 , 2 1 1 - 2 5 . 9 6 0 , 5 4 2 - 4 9 . 7

5 8 2 4 2 0 0 에어컨 6 0 , 9 1 0 4 1 . 7 4 7 . 1 2 0 - 1 5 . 4

6 8 2 1 1 7 0 칼라T V부품 9 8 , 7 7 4 - 1 2 . 3 4 2 , 7 3 7 - 2 8 . 4

7 7 4 1 1 1 0 세단형승용차 9 0 , 2 2 1 - 2 5 . 6 3 9 , 6 9 5 - 1 3 . 3

8 8 3 2 4 9 0 기타전자관부품 3 3 , 0 1 3 - 2 0 . 5 3 2 , 7 9 6 8 5 . 0

9 2 1 4 0 0 5 폴리스티렌 7 2 , 2 8 1 5 . 7 2 9 , 6 2 4 - 1 0 . 0

1 0 7 4 1 2 0 0 화물자동차 1 1 , 2 9 7 1 0 6 , 4 7 2 . 9 2 5 , 4 2 3 -

자료 : KOTIS

< 1 0대 수입품목> 
(단위 : US$천, %)

순 위
M T I

( 6단위)
품목명

2 0 0 2년 2 0 0 3년 1 ~ 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수입 2 9 5 , 3 5 0 1 0 . 8 1 4 6 , 3 2 4 3 . 9

1 8 3 1 1 9 0 기타직접회로반도체 2 7 , 7 4 6 3 1 7 . 6 1 3 , 6 7 0 6 7 . 3

2 8 1 1 3 9 0 기타유선전송장치 3 2 , 8 4 4 - 2 3 . 9 1 2 , 9 8 3 - 2 0 . 3

3 6 1 9 1 3 0 슬랩 0 - 9 , 2 8 5 -

4 1 2 2 0 0 0 소금 2 0 , 1 5 5 - 5 . 5 8 , 1 5 7 - 1 6 . 5

5 0 4 6 9 0 0 기타수산가공품 1 6 , 3 2 9 4 0 . 1 6 , 8 9 1 - 2 5 . 5

6 4 2 2 4 0 0 아세테이트사 1 3 , 4 5 2 5 6 . 0 6 , 8 1 1 2 . 5

7 2 2 6 2 0 0 의약품 1 0 , 4 5 8 1 3 . 9 6 , 6 0 8 2 9 . 7

8 8 3 1 3 1 0 트랜지스터 2 , 2 5 7 - 4 9 . 4 6 , 1 0 5 6 9 3 . 2

9 8 1 3 6 9 0 기타컴퓨터부품 1 1 , 6 6 4 1 5 0 . 6 4 , 9 5 8 - 2 1 . 5

1 0 2 2 5 0 1 0 현상하지 않은 필름 9 , 1 0 4 2 8 . 1 4 , 8 9 0 1 . 3

자료 : KOTIS



다. 주요 농수산물 수출입 동향

○ 수출입통계 상 대 멕시코 농수산물 및 식품류 수출입은 그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임. 주요 수출품목은 과자류, 면류 등이며, 인삼도 소량 수

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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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수산물 수출 품목(한국→멕시코)> 
(단위 : US$천, %)

순 위
M T I

( 6단위)
품목명

2 0 0 2년 2 0 0 3년 1 ~ 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수출 2 , 2 3 0 , 8 1 7 3 . 8 1 , 1 2 1 , 4 7 3 - 2 . 3

1 0 1 6 1 2 0 사탕 2 , 7 9 4 3 8 . 0 1 , 4 7 3 1 6 5 . 9

2 0 1 3 6 0 0 사료 5 7 1 4 1 5 . 3 1 0 3 - 7 1 . 6

3 0 1 6 4 0 0 면류 6 1 4 - 6 7 . 1 7 0 - 6 3 . 7

4 0 1 6 9 0 0 기타농산가공품 0 - 5 0 -

5 0 1 3 4 0 0 식물성액즙 5 7 - 5 6 . 1 4 8 5 8 . 6

6 0 1 5 5 0 0 인삼류 8 3 - 2 4 2 5 . 8

7 0 1 5 7 1 0 소주 3 1 - 4 0 . 9 2 2 9 . 8

8 0 1 6 3 0 0 빵 0 - 1 7 -

9 0 1 6 1 1 0 검 4 6 - 1 2 . 0 1 4 -

1 0 0 1 5 7 9 0 기타주류 2 6 1 , 0 3 8 . 2 1 1 3 3 . 4

자료 : KOTIS

<주요 농수산물 수출 품목(멕시코→한국)> 
(단위 : US$천, %)

순 위
M T I

( 6단위)
품목명

2 0 0 2년 2 0 0 3년 1 ~ 6월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수입 2 9 5 , 3 5 0 1 0 . 8 1 4 6 , 3 2 4 3 . 9

1 0 1 5 1 1 0 커피 3 , 5 7 4 3 0 . 8 1 , 5 6 7 1 . 9

2 0 1 5 7 2 0 맥주 1 , 4 4 3 2 8 . 5 7 9 4 1 4 . 6

3 0 1 5 7 9 0 기타주류 1 , 2 3 2 7 5 . 1 6 2 8 2 . 1

4 0 1 6 1 2 0 사탕 1 , 0 6 3 - 2 6 . 3 4 5 7 - 4 . 8

5 0 1 3 4 0 0 식믈성액즙 9 8 9 1 5 2 . 2 3 8 8 - 8 . 9

6 0 1 2 1 9 0 기타채소 4 3 4 1 . 6 2 9 1 4 9 . 6

7 0 1 5 4 1 0 잎담배 0 - 1 6 2 -

8 0 1 3 1 9 0 기타식물성유지 1 3 7 - 1 4 . 0 1 1 4 8 6 . 8

9 0 1 3 6 0 0 사료 3 1 9 - 5 1 . 3 1 0 6 - 4 6 . 2

1 0 0 1 6 9 0 0 기타농산가공품 1 7 6 9 . 4 9 8 - 1 5 . 7

자료 : KOTIS



II. 관세제도

1. HS 코드별 종합관세율

○ 멕시코 관세의 종류는 일반관세와 자유무역협정( F TA )이 체결된 국가

에 적용되는 특혜관세가 있음.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N A F TA (북미

자유무역협정), EU,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등과의 쌍무 자유무

역협정,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의 G 3협정 등 1 2개 조약을 통해 4 3개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2 0 0 4년 멕시코의 대일본 수출은 5 5 3백만 불에서 F TA가 체결된 2 0 0 5년

에는 1 , 4 7 6백만 불로 166% 가량 증가하였고 그 중 과일류( H S C O D E

0 8 )는 0 4년 3 0백만 불에서 0 5년 8 0백만 불로 166% 증가해 F TA로 인

해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크게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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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별 F TA 체결 현황>

협정명 대상국가 발효일

N A F T A 미국, 캐나다 1 9 9 4 . 1 . 1

G 3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1 9 9 5 . 1 . 1

멕시코-코스타리카 F T A 코스타리카 1 9 9 5 . 1 . 1

멕시코-볼리비아 F T A 볼리비아 1 9 9 5 . 1 . 1

멕시코-니카라과 F T A 니카라과 1 9 9 8 . 7 . 1

멕시코-칠레 F T A 칠레 1 9 9 9 . 8 . 1

EU FTA 유럽연합 2 0 0 0 . 7 . 1

멕시코-이스라엘 F T A 이스라엘 2 0 0 0 . 7 . 1

TN FTA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2 0 0 1 . 3 . 1 5 (엘살바도르)
2 0 0 1 . 6 . 1 (온두라스)

AELC FTA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2 0 0 1 . 7 . 1

멕시코-우루과이 F T A 우루과이 2 0 0 4 . 7 . 1 5

멕시코-일본 F T A 일본 2 0 0 5 . 4 . 1



○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항에 의거 적용되는 특별관세,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과되는 상계관세, 덤핑판정을 받은 품목에 적용

되는 덤핑관세 등이 있는데 상계관세와 덤핑관세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상계쿼터(Cuota Compensatoria)라고 불리움

○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0, 5, 10, 13, 15, 18, 23, 35% 8단계로 되어

있음

단계별 주요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0% : 서적과 같이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품목,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이 있어야만 가치를 갖는 품목

- 3~5% : 멕시코에서 생산이 안 되는 품목

- 10~13% : 멕시코에서 생산이 안 되는 자본재, 부품

- 15~18% :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는 일부 자본재 및 부품류

- 23% : 일반 소비재

- 35% : 가죽, 신발, 의류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소비재

○ 그리고 멕시코의 평균관세율은 2 0 0 6년 8월 현재 1 5 . 9 5 %임

○ 한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F TA )이 맺어져 있지

않은 제3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3 %에

서 최고 3 0 %까지 다양한데 상당 품목이 30% 이상의 고 관세를 적용

받고 있음

2. 수입통관절차

○ 멕시코로 수입된 물품은 세관창고에 반입되어 통관업무가 실시되며, 관

세 및 기타 제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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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 5일 이후부터 부과되고 반입 된지 9 0일 이내에

수입물품을 반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a b a n d o n e d으로 간주,

수입물품의 법적소유권이 국고로 넘어감

○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일단 통관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재

수출시 수입관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멕시코 수출법령에 따른 수출절차

를 밟아야 함

○ 한편, 통관은 송장금액이 1 , 0 0 0불이하인 경우 화주 본인이 통관(간이

통관)을 실시할 수 있으나 1 , 0 0 0불 이상은 통관사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함

○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화물이 선편으로 도착하는데 세관에서 인정한 일부

수입업체(전체의 1% 미만)를 제외하고는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시티일

지라도 멕시코시티에서 통관할 수 없고, 항구에서 일단 통관한 다음, 멕

시코시티로 운송하기 때문에 항구에 주재하는 통관사를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음

○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상품 가격의 0 . 0 8 %

정도임

<통관업무 흐름도>

[ 통관사 선정 ] → [ 수입신고서 작성 ] → [ 제세금 납부 ] 

→ [ 화물 검사여부 결정 ] → [ 화물 검사 ] → [ 화물 인수 ] 

○ 통관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 ~ 5시간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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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물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많은 화물이 적체되어 있어 1 ~ 2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 참고로 화물검사는 통관대에 신호등이 부착되어 있어 통관시 통관사 또

는 화주가 신호등의 버튼을 눌러 적색불이 들어오면 화물검사를 하며,

녹색불이 들어오면 검사 없이 통과되는 무작위 방식에 의하고 있으나,

한국, 중국 등 동남아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은 대부분 적색불이 들어와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통관과 직접 관련되어 총 소요되는

시간은 서류가 합법적으로 구비되어 있을 경우 빠르면 4 ~ 5시간에서

많게는 3일까지 걸릴수 있음

3. 통관구비서류

○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 

- 상품 명칭 및 원산지(상품 명칭은 반드시 서어로 표기해야함)

- 수입 가격

- 관세 번호(HS Code) 

- 수입관세 산출

○ 상업송장(Factura Comercial) 

○ 선하증권(B/L) 

○ 수입허가서(수입허가 품목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신발, 섬유 및 의류에 한함)

○ 기타 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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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농수산물, 의약품과 같이 별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보건부)의 사전수입허가를 득해야 함. 

4. 통관시 주의사항

가. 아시아산 통관강화로 서류준비 철저 필요

○ 멕시코 세관은 통관법상 수입상품 검사는 통관사가 세관에 설치된 신호

등의 버튼을 눌러 파란불이 켜지면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빨간불이 켜

지면 검사하는 무작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

만 등 아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빨간불이 나오도록 하

고 있어 통관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게다가 2 0 0 2년부터는 높은 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의류, 신발

수입업체들이 원산지를 중국에서 한국, 홍콩 등 다른 아시아국가산으로

조작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멕시코 세관에서는 무조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강화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필요 한 시간과 경비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유능한 통관사 고용

○ 멕시코의 세관은 서비스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고, 세관관리들이 자질이

낮아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특히 많음

○ 따라서 같은 상품인 경우에도 세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통

관 기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능력 있

는 통관사를 고용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음. 게다가 농산물이나

식품 수입의 경우 특히 수입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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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으로 이 분야 전문 통관사 고용이 매우 중요하겠음

5. 주요세관현황

○ 멕시코 세관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세무청( S AT /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산하

조직으로 전국에 4 8개의 세관이 있으며, 주요 세관은 다음과 같음

가. Manzanillo, COLIMA 

주 소 : Av. Teniente Azueta s/n 1er Piso, Edificio Federal, 

Col. Burocrata 

전 화 : 52-314-332-0087

책임자 : Lic. Alberto Sanchez y Fernandez / Administrator 

시 설 : 437헥타르, 6만톤 수용 가능

나. Lazao Cadenas, MICHOACAN 

주 소 : Av. Melchor Ocampo No. 32, 

Edificio Curacreto Sector de Fidelac, C.P. 60950

전 화 : 52-753-532-0470

책임자 : Ing. Jorge Espino Ascanio / Administrator 

시 설 : 특수 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및 고속도로와 연결

다. Ve r acruz, VERACRUZ 

주 소 : Carretera a San Juna de Ulua Km 3.5, Col. Centro,

C . P. 91700, 

전 화 : 52-229-989-6400

책임자 : Lic. Pedro Angel Contreras Lo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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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exico, DISTRITO FEDRAL 

Aeropuerto Internacional “Benito Juarez”(멕시코시티 국제공항)

마. Guadalajara, JALISCO 

주 소 : Km 17 Carretera a Chapala, Aeropuerto Int'l “M i g u e l

H i d a l g o”, Mpio. Tlajomulco de Zuniga, C.P. 45659

책임자 : Ing. Luis Roberto Patrona Arregui 

바. Cancun QU I N TA NA ROO 

위 치 : Aeropuerto Internacional de Cancun(칸쿤 국제공항) 

시 설 : 주당 3 5개 여객 크루즈 수용 가능

사. Cd. Hidalgo y Cd. Cuauhtemoc, CHIAPAS 

주 소 : Blvd. Fray Matias de Cordova, Edificio Federal Mod. 3, 

C . P. 30840

아. Mexicali, BAJA CA L I FORNIA 

주 소 : Blvd. Abelardo R. Rodriguez s/n, Col. Alamitos, C.P.

21210, 

전 화 : 52-685-551-5211 / 551-5201

책임자 : Joaquin Diaz Rivera / Administrator 

자. Tijuana, BAJA CA L I FORNIA 

주 소 : Linea Internacional s/n, Fracc. Garita de Otay 

차. Altamira, TA M AU L I PAS

주 소 : Carretera Rio Tamesi Km 0.72

규 모 : 9천 헥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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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Ciudad Reynosa, TA M AU L I PAS

주 소 : Puente Internacional Benito Juarez s/n, Zona Centro,

C . P. 88500

타. Ciudad Acuna, COA H U I LA

주 소 : Edificio Puerta de Mexico Hidalgo y Bravo s/n, 

Zona Centro, C.P. 26200

시 설 : 월 1 6 3천 - 166.5천 차량 수용 가능

○ 이 가운데 한국으로부터는 주로 태평양에 있는 만사니요( M a n z a n i l l o )

항구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참고로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입의 경우 일

부 규모가 작은 세관에서는 검역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관

이 불가능함으로 가급적 큰 세관을 통해 통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원산지 규정

○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 TA) 회원국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C / O )를 요구하고 있음

○ 이 외에 신발, 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규정한 방식 및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자 지난

1 9 9 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산업에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신발, 섬유

및 의류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

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실

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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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시아 국가 1 3개국 즉,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

리랑카, 태국 및 WTO 비회원국산 신발,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된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참고로 멕시코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는 CPO(Certificado de Pais de

Origen), ANEXO III 또는 Hard Certificate라고 함

가.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요령

○ 한국 등 아시아 1 3개 국가

- 일반품목 : 원산지 설명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대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

면 된다. 

- 별도 고시품목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 정부에 통보→별도

게시 원산지 증명서 작성→원산지 증명서 발급

- 13개 대상 국가 :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

르, 스리랑카, 태국

○ WTO 비회원국(대만, 베트남 등) 

- 일반품목 : 원산지 설명서로 가능하다. 

- 별도 고시품목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 정부에 통보→별도

게시 원산지 증명서 작성→민간검사(SGS) 기관 검

증→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할지역 멕시코 공관 확인

○ 기타 국가

- 일반품목 : 원산지 설명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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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고시품목 : 별도 게시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 별도 고시품목(별도 게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품목)

- 신발류, 직물류, 의류 등 국내시장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

에 한하며, 농수산물이나 식품류는 해당사항 없음

- 신발류 : HS 6401 / 6402 / 6403 / 6404 / 6405 

- 직물류 : HS 3005 / 53류 / 54류 / 55류 / 5803 / 5911 

- 의 류 : HS 61류 / 62류 / 63류

7.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 통상적인 관세법 미준수는 단순 통관거절, 범칙금 납부, 통관사의 면허

박탈 등이 있으며, 농수산물 수입 시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일반적인 제

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위생법 위반 : 최저임금의 5 0 ~ 2 0 , 0 0 0배 범칙금 납부

- 식품 위생허가 없이 통관할 경우 : 최저임금의 2 , 0 0 0 ~ 2 0 , 0 0 0배의

범칙금 납부

*2 0 0 3년 기준 멕시코 최저임금은 하루 4 1 . 5 3페소(약 4불) 

( 2 0 0 3년 8월 기준 적용환율 1불당 1 0 . 5 0페소)

- 그리고 마약 반입 시도 등 범죄적 성격의 경우는 최저 1 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됨

8. 관세평가제도

가. 개요

○ 멕시코의 관세평가제도는 1 9 8 8년 4월 2 5일자 세관법(Ley Aduanera)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3년 6월 2 6일, 1998년 1 2월 3 1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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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 2월 3 1일자로 전반적으로 세관법을 개정한 바 있음

나. 관세산정 방식

○ 관세는 수입금액을 현지화로 환산하여 부과하는데 이때 환율은 납부일

자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 관세 부과기준 가액은 CIF 가격으로 인보이스상에 기재하는 가격임

○ 그러나 신고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을 때는 세관이 보유한 기준가를 적용

하기도함. 또한 Check Price 대상품목인 경우 일단 신고가격을 기준으

로 한 관세를 납부하고 신고가격과 기준가역의 차액에 대한 관세는 별

도로 예치토록 한 후 신고가격 입증은 상공회의소 등에 인보이스 상에

확인도장을 받으면 됨.

○ 관세부과 방식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종

가세만 시행되고 있음

○ 과세환율의 적용기준은 멕시코 정부가 매일 관보(Diario Oficial)에 발

표하는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관세가격의 평가 시기는

통관 당시 과세가격을 그대로 적용함

다. 특수한 형태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 멕시코 관세법 4 8 ~ 5 4에 걸쳐 마련된 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멕시코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판례, 원칙 등에

의거하여 수시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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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수입검사제도

1. 수입허가사항

가. 수입 신고 및 사전허가제

○ 멕시코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입에 있어서“사전수입 승인제( P e r m i s o )”

및“사전수입 신고제( Av i s o )”로 구분, 운영하고 있음

1) 사전수입승인제( P e r m i s o )

○ 사전수입 승인제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민감품목을 사전

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건부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서어로 번역한 후 주한 멕시코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는데 승인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판매허가서(Certificado de Libre Venta / 우리나라 식약청 발급) 

- 성분증명서(Certificado de Analisis / 우리나라 식약청 발급) 

- Commercial Invoice 

- 샘플(라벨 부착 필수!) 

*샘플 라벨에는 제품번호(lotte) 및 유효기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참고로 상기 필요서류를 제출할 때 일반 시중은행에 인지대 1 5 0불을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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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수입 신고제( Aviso) 

○ 수입 신고제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사전에 멕시코 보건부( S e c r e t a r i a

de Salud)에 한국의 식약청에서 발급하는“판매증명서( C e r t i f i c a d o

de Venta Libre)”1부와“성분증명서(Certificado de Analisis)”를

제출하여 서류검사를 거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서류통과 확인서를 발급함

○ 그 다음, 물건이 항구 또는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 서류만 심사하고 문제

가 없을 경우는 바로 통관되며, 통관 후 수입업자의 창고에 물건이 도착

한 후 2 0일이내에 보건부 요원이 직접 창고에 나와서 수입신고제 품목

의 라벨, 위생상태 등을 확인함

○ 참고로 수입업자는 제품을 통관하여 창고에 도착한 후 바로 제품 판매

를 시작할 수 있지만 보건부 직원이 통관 후 2 0 ~ 3 0일내 불시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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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H S - C o d e ) >

0105.1101 / 0207.1101 / 0207.1201 / 0207.1301 / 0207.1302 / 0207.1399 / 

0207.1401 / 0207.1403 / 0207.1499 / 0207.2401 / 0207.2501 / 0207.2601 / 

0207.2602 / 0207.2699 / 0207.2701 / 0207.2703 / 0207.2799 / 0207.3201 / 

0207.3301 / 0207.3599 / 0207.3699 / 0209.0001 / 0209.0099 / 0402.1001 / 

0402.2101 / 0402.9101 / 0406.1001 / 0406.3001 / 0406.3099 / 0406.9003 / 

0406.9005 / 0406.9005 / 0406.9006 / 0406.9099 / 0407.0001 / 0407.0003 / 

0701.9099 / 0713.3399 / 0806.1001 / 0901.2101 / 0901.2201 / 0901.9001 / 

0901.9099 / 1001.1001 / 1001.9001 / 1001.9099 / 1003.0002 / 1003.0099 / 

1005.9033 / 1005.9004 / 1005.9099 / 1008.2011 / 1107.1001 / 1107.2001 / 

1203.0001 / 1212.9902 / 1501.0001 / 1516.1001 / 1521.1001 / 1704.1001 / 

1704.9099 / 1806.1001 / 1806.1099 / 1806.3101 / 1806.3201 / 1806.9099 / 

2101.1101 / 2101.1199 / 2101.1201 / 2401.1001 / 2401.1099 / 2401.2001 / 

2401.2099 / 2401.3001 / 2402.1001 / 2402.2001 / 2402.9099 / 2403.1001 / 

2403.9101 / 2403.9199 / 2403.9999

、



되기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의 최소한 1개 이상의

샘플은 남겨두어야 함

○ 만약 제품 검사 후 사전 신고된 제품과 상이하거나 제품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수입업자의 수입면

허까지 취소될 수 있음 참고로 수입면허 취소시 다시 복구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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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입신고제 대상품목 리스트>

*기타 Group III는 농수산물 및 식품이 포함되지 않아 생략함.

Group I
대상국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마카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북한, 스리랑카, 베트남, 대만

대상품목
(HS Code)

0804.3001 / 1511.1001 / 1511.9099 / 1513.1101 / 1513.1999 /
1513.2101 / 1513.2999 / 1604.1401 / 1604.1402 / 1604.1403 /
1604.2002 / 2008.2001 / 2815.1201 / 2847.0001 / 3903.1902 /
3903.1999 / 3903.9005 / 3903.9099 / 3904.1003 / 3904.1004 /
3904.1099 / 3920.5901 / 4011.5001 / 4013.2001 / 4412.1301 /
4412.1399 / 4412.2201 / 5208.1101 / 5208.1901 / 5208.2101 /
5209.5999 / 5210.3101 / 5407.6102 / 5407.6199 / 5407.7201 /
5407.8101 / 5407.8299 / 5408.1002 / 5408.2199 / 5513.1101 /
5516.1401 / 6106.2099 / 6109.9001 / 6115.9201 / 6201.1399 /
6203.4299 / 6203.4399 / 6204.4399 / 6204.4499 / 6204.6201 /
6204.6399 / 6205.2099 / 6206.4099 / 6215.1001 / 6402.2001 /
6402.9101 / 6402.9901 / 6402.9999 / 6405.9001 / 6911.1001 /
6911.9099 / 6912.0001 / 6912.0099 / 7013.2903 / 7013.3903 /
7013.9999 / 7323.9403 / 8301.4001 / 8712.0002 / 8712.0099 /
9505.1001 / 9505.1099 

Group II
대상국가

한국,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체코,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카자스탄, 인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대상품목
(HS Code)

3102.1001 / 3102.2101 / 4002.1902 / 7208.3701 / 7208.3801 /
7208.3901 / 7208.5101 / 7208.5201 / 7209.1601 / 7209.1701 /
7210.1201 / 7210.4910 / 7210.7001 / 7213.9101 / 7213.9999 /
7216.3299 / 7304.1001 / 7304.2999 / 7305.1101 / 



나. 농림수산부 위생증명서 발급제

○ 농림수산부( S A G A R PA )의“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

발급을 통해 각종 병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있음

1) 채소, 과일 및 그 가공물

○ 채소, 과일 및 그 가공물 수입시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국제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 Internacional)”와 검사증명서

를 구비해야함

○ 그리고 채소, 과일 등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

산지 국가에서 멕시코로의 직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음. 역시 제3국으로

재 반출 역시 금지되어 있음

○ 한편, 파종용이 아닌 일반 곡물 및 종자 수입의 경우 필요한 위생 요건

은 다음과 같음

- 원산지 국가 해당 정부기관에서 발행한“국제위생증명서( C e r t i f i c a d o

Fitosanitario Internacional)”: 제품의 선적지 및 원산지 국가명

- 멕시코 첫 관문(세관)의 위생검사

- 식물위생국(Direccion General de Sanidad Ve g e t a l )에서 승인한

위생검사 실험실에 수입물품의 샘플 발송. 발생되는 비용은 수입업자

가 부담함. 

2) 농림업용 기계 및 그 부품

○ 농림산업 제품을 취급하는 기계 및 그 부품 수입 시 필요한 위생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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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음

- 기계명(학문적명)

- HS CODE

- 원산지 국명

- 수입허가 위생서류

- 필요 검역절차

- 위생증명서상의 추가진술

- 원산지 국가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요건

- 해당 세관명

○ 아울러 상기와 같은 요건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병균을 옮길 수 있는 가

공채소, 건조채소 등에도 적용됨

2. 식품수입 검역·검사 절차 및 제도

○ 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농림수산부

( S A G A R PA) 정식 파견직원이 멕시코 첫 관문지역에서 실시함

○ 해상운송의 경우 검역은 하역 전에 실시하며, 육상운송의 경우 멕시코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운송 차량 및 관련서류를 검사함

○ 농림수산부 직원은 수입 물품의 샘플을 검사하여 만약 조금이라도 병균

이 채취될 경우 수입물품은 멕시코에 반입될 수 없으며, 즉시 반출하거

나 파괴해야하는데 이때 선택은 수입자 또는 책임자에게 선택하도록 함

이때 파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 또는 책임자가 부담함

○ 수입식품이“사전 수입승인제( P e r m i s o )”대상품목일 경우 세관에 도착

후 샘플 검사에 최고 2 0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품 상태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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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특수 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함

○ 이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며, 실제 많은 수입업자들이 지키지 못

하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라벨 부착임. 라벨 또는 포장 등에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세관은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1 5일을 추가로 부여하

는데 그 기간내에도 이를 정정하지 못하면 수입자의 수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함

따라서 식품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라벨 부착임

3. 검역·검사 관련기관

○ 농림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검역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모든 멕시코 영

토의 첫 관문인 항구, 공항, 국경지역 등지에 파견되어 있는 농림수산부

산하 위생검역관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들이 발행한 증명서로만 통관이

가능함

4.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및 검역 현황

가. 완전검역

○ 콩, 배추, 옥수수, 해바라기, cotton, 쌀, 삼(대마), 수수, 아마 등의 반

입시 다음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완전검역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

는데 한국에 이에 포함되어 있음

<채소류 수입시 완전검역대상국가> 

○ 유럽 :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세네갈, 부르마, 코트디브아르 등 2 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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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 북한, 일본, 이스라엘, 예멘, 이란, 인도네시아 등 2 1개국

*단, 북한이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세관당국 직원들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또는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표기했을 수도 있음. 실

제로 한국산 농산물 수입시 완전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나. 부분검역

○ 호두, 밀가루, 라이보리, 고무, 옥수수가루, 쌀가루, 사탕, 시리얼가루,

겨자가루, 감자가루, 건채소 가루, 각종 건채소, 각종 건과일 등은 부분

검역대상품목으로 그 대상품목은 상기 항목에서 명시한 국가들이 대상

국임

○ 역시 한국산도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음. 이들 품목은 위생검역관이 바구

미 등의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반입이 허용되고 있음

○ 그 외에 건채소, 호리병박과 식물 종자, 아메리카 밤의 일종, 자주개자

리, 껍질이 있는 아몬드, 껍질이 있는 호두, 깨 등은 위 항목에서 언급

한 국가로부터 수입될 경우 멕시코 규정 N O M - 0 0 6 - F I T O - 11 9 5에서

규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춰야 함

○ 그러나 역시 검역과정에서 병균(바구미 등)이 발굴될 경우 연방채소 위

생법(Ley Federal de Sanidad Vegetal) 제3 0조에 의거, 즉시 반출

또는 파괴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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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통관·검역제도

1. 통관제도

○ 우선 농림수산물, 식품은 물론 어느 제품이든 수입이전에 제일 먼저 정

확한 HS Code 파악이 제일 중요함

○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매우 중요함. HS Code 결정은 통관사와 협의하여 결정

한 다음, 모든 서류절차를 밟아야 함

○ 그 외에 멕시코 통관관련 특별한 제도 또는 관행은 없고,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밟게 됨

2. 라벨링 규정(Norma Etiquetado)

가. 작성 및 부착 요령

○ 멕시코는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라

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라벨 작성은 NOM-004-SCFI-1993 해당품목, NOM-020-SCFI-

1993 해당품목 및 기타 품목의 3가지로 구분된다. 

○ 1 9 9 6년 7월 2 4일부터 적용되는 라벨링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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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알콜 음료 제외)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

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서어로 표기해야 함. 식품의 경우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제품명

- 성분(ingredients) 

*성분표시는 함유량이 많은 순으로 명기함. 

*제품에 포함된 물( w a t e r )의 양도 함께 표시해야함. 단, 제조과정에

서 증발하는 물은 포함시킬 필요 없음. 

- 첨가물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모든 성분에 대해 표기해야 함. 

- 무게( N O M - 0 3 0 - S C F I )

- 제조업체명

*업체명, 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제품의 제조를 책임진

제조업체 정보를 명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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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요건품목
( 2 , 8 9 3개
HS CODE
해당제품)

HS CODE 별
대분류

품목수 분 야 주요 대상 품목

0 0류 9 9개 동·식물 차, 유제품 등

1 0류 1 3 3개 곡물, 식품류 과자류, 빵, 다이어트 식품류

2 0류 1 6 6개 조제식품류 담배, 주류, 음료 등

3 0류 1 6 7개
비료, 화장품류, 
화학제품 등

비료, 염료, 안료, 비누, 화장품, 
향료, 성냥, 필름 등

4 0류 1 4 7개 고무, 가죽, 출판물 등
고무제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지와, 출판물

5 0류 6 8 8개 섬유류
견, 면, 인조 필라멘트섬유, 인조
스테이플섬유, 부직포, 양탄자 등

6 0류 5 7 2개 의류, 피복, 도자제품
편물, 편물의류, 비편물 의류, 
신발, 모자, 도자기 그릇 등

7 0류 1 0 6개 철강 등 금속류 유리, 못, 너트 등

8 0류 5 6 8개 비금속, 기계류 비금속제 공구, 가전제품

9 0류 2 4 7개 계측기, 잡화류 필터, 무기, 완구, 라이터 등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는 멕시코 경제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경제

부는 동 자료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수입업체명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와 동일하게 업체명, 납세번호(RFC), 주소 등

을 명기함. 

- 원산지국명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Hecho en ... (Made in ...)”, “P r o d u c t o

de ....(Product of ...)”, “Fabricado en ... (Manufactured in

. . . )”등으로 표시해야함. 

- 제품번호

*모든 제품에는 일련의 제품번호를 명기해야함. 

- 유효기간

*해당법령에 따라 정확한 유효기간을 명기해야함. 

*그 외에 제품의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보관방법도 함께 표시함. 예를

들어서“냉동보관(Conservese en congelacion)”, “냉장보관

(Mantengase en refrigeracion)”, “해동된 경우 재 냉동 불가( U n a

vez descongelado no debera volverse a congelar)”, “개봉이후 냉

장보관 요망(Una vez abierto, conservese en refrigeracion)”등

으로 보관방법을 제시함. 

- 영양정보, 적합한 소비시기, 복용(식용) 방법 등

*이는 추가정보로서 선택 표기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한편, 라벨링 검증 신청시 라벨링 요건 품목일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입 신청해야 함

- 라벨링(상업정보) 검증 신청서(Solicitud de Servicios de Ve r i f i -

cacion de Informacion Comercial) 

- 라벨링 검증 신청 계약서(Contrato de Prestacion de Servicio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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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cion de Etiquetado) 

- 회사 정관(Acta Constitutiva) 사본

- 연방 납세자 등록증(Cedula de RFC/사업자 등록증) 사본

*안전검사 신청시 또는 라벨링 검사 신청시 공히 대리 신청시에는 위

임장(Carta Poder) 추가 필요함. 

○ 끝으로 라벨은 제품이나 포장 어느 곳에 붙여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스

페인어로 작성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함. 통상 제품(또는 포장

지)의뒷면에 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보통은 수입업자가 주문 시 수출

업자에게 라벨 샘플을 제공해주고 그대로 부착토록 요구하나 사전에 미

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입업자가 통관 전에 현지 보세창고에서

라벨을 부착하는 사례도 종종 있음

3. 수입등록여부

○ 멕시코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

S H C P )는 세무청(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 SAT )을

통해“수입등록 시스템(Registro de Padron de Importadores)”을

통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등의 수입관

련 모든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수입업자는 동 수입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모든 세금의무

를 다해야 한함

○ 동 수입등록 시스템 등록 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소정의 양식 원본 1부, 사본 2부 작성

; 동 양식은 다음 주소로 우편서비스(DHL 또는 E s t a f e t a와 같은 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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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통해 발송해야 함.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Apartado Postal 123

Administracion de Correos 1 

Palacio Postal 

Add : Eje Central Lazaro Cardenas, esquina Tacuba, Col.

Centro, 

Delegacion Cuauhtemoc, Mexico D.F., C.P. 06002

또는 Calle Lucas Alaman No. 160, Piso 1, Col. Obrera, 

Delegacion Cuauhtemoc, Mexico D.F., C.P. 06800

2) 주소지 확인증명서 사본 1부

; 다음 증명서 가운데 하나만 선택, 제출함. 

- 공과금 또는 세금 납부 영수증

(연간 1회 납부 공과금 외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최근 사회보장세(IMSS) 납부 영수증

- 계약서(마지막 렌트비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함) 

3) 납세자등록증(Cedula de Identificacion Fiscal) 또는 그 신청서

(단, 1개월 이내의 것)

4) 최근 4회분 소득 신고서

5) 소득세 및 부가세 잠정 신고서

○ 그 외에 국내산업에 대한 민감 품목으로 분리되는 육류, 소고기 및 닭고

기 가공식품, 장난감, 목재, 연필, 맥주, 와인 및 주류, 담배, 섬유, 자전

거, 철강, 과일 등은 밀수, 언더밸류 등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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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입등록(Padron de Importadores)”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멕시코 세관(Administracion General de Aduanas de Mexico)

산하에 있는‘세관통제 및 조사센터(Administracion General de

Regulacion del Despacho Aduanero y de Investigacion

A d u a n e r a )’에서 담당하고 있음

○ 각 산업계에서는 자국산업 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상기 나열된 품목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검사 제도를 세관에 요구하고 있어 취해진 조치임. 

○ 그 외에 2 0 0 3년 멕시코 대외무역법 기타 결의문 유첨 No. 10(Anexo

10 de la Resolucion Miscelanea de Comercio Exterior para

2 0 0 3 )에 명기된 품목을 수입할 경우“특별산업 수입등록 신청서

(Solicitud de Inscripcion en los Padrones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ifico)”를 제출해야 함

○ 유첨 No. 10에 해당되는 특별 수입등록 신청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

는 품목은 돼지고기 및 그 부산물, 닭고기 및 그 부산물, 양고기 및 그

부산물, 소고기 및 그 부산물, 커피, 감자, 유제품, 사과, 배, 버터, 기름

(지방), 맥주, 와인, 주류, 답배, 화학제품, 가정용 청소용품, 가죽, 연

필, 목재, 기저귀, 섬유, 봉제용 부자재, 신발, 철강, 공구, 열쇠, 일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자전거, 장난감, 라이터, 학용품, 종이, 시멘트,

오토바이 등 총 6 7 7개 품목임

○ 해당 신청서는 원본 1부, 사본 2부를 다음 주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하며, 양식은 2 0 0 3년 6월 9일자 관보에 게재된 바 있음.

동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배달되는데

w w w. c a a a r e m . g o b . m x에서도 조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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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역제도

○ 멕시코 위생법은“연방 도량형 및 표준화법(Ley Federal sobre

Metrologiay Normalizacion)”및“연방 식물위생법(Ley Federal de

Sanidad Ve g e t a l )”에 근거하고 있음

○ 현재 각종 식물 수입은 멕시코 농림수산부(Secretaria de Agricultura,

Ganaderia,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on /

S A G A R PA) 산하“식물위생국(Direccion General de Sanidad

Vegetal / DGSV)”가 관장하고 있으면서 각 멕시코 첫 관문지역에서의

검역은“위생검역국(Direccion General de Inspeccion Fitosanitaria

/ DGIF)”에서 담당하고 있음

○ 동 위생검역국에서 병균 등으로부터 무해하다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

고 있음

○ 아울러 아래 품목은 멕시코에 유입될 때 멕시코 표준규격제도( N O M )

또는 식물위생국( D G S V )에서 발행하는“위생 증명서(Hojas de

Requisitos Fitosanitarios / HRF)”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멕시코 영토 유입시 농림수산업( S A G A R PA) 산하 위생검역국( D G I F )

의 검역에서 통과되어야 함

○ 동 검역에 통과되었을 때 위생검역국은“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Importacion Fitosanitario)”를 발급,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Pedimento Aduanal)과 함께 세관에 제출함.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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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건조상태

○ 한편, 멕시코 세관은 각종 세균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수입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의 검역제도를 도입했음. 

○ 즉, 원산지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협조 하에 멕시코 특별 검역원을 파견,

검역을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음.

4 0 2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0603.9099 / 0604.1001 / 0604.9999 / 0711.9002 / 0712.2001 / 0712.3101 / 

0712.3201 / 0712.3301 / 0712.3999 / 0712.9002 / 0712.9003 / 0712.9099 / 

0714.1099* / 0714.2099* / 0714.9099* / 0801.2201 / 0801.3201 / 0802.1201 / 

0802.2201 / 0802.3201 / 0804.1099 / 0804.2099 / 1813.1001 / 1813.1099 / 

0813.2001 / 0813.2099 / 0813.3001 / 0813.4001 / 0813.4002 / 0813.4003 / 

0813.4099 / 0813.4099 / 0813.5001 / 0814.0001* / 0903.0001 / 0904.1101 / 

0904.1201 / 0905.0001 / 0906.1001 / 0906.2001 / 0907.0001 / 0909.1001 / 

0908.2001 / 0908.3001 / 0909.1001 / 0909.2001 / 0909.3001 / 0909.4001 / 

09095001 / 0910.1001* / 0910.2001 / 0910.3001 / 0910.4001 / 0910.5001 / 

0910.9101 / 0910.9999 / 1101.0001 / 1102.1001 / 1102.2001 / 1102.3001 / 

1102.9099 / 1103.1101 / 1103.1301 / 1103.1901 / 1103.1902 / 1103.1999 / 

1103.2001 / 1103.2099 / 1104.1201 / 1104.1901 / 1104.1999 / 1104.2201 / 

1104.2301 / 1104.2901 / 1104.2999 / 1104.3001 / 1105.1001 / 1106.1001 / 

1106.2001 / 1106.2099 / 1106.3001 / 1106.3099 / 1107.1001 / 1107.2001 / 

1109.0001 / 1208.1001 / 1208.9001 / 1208.9002 / 1208.9099 / 1210.1009 / 

1210.2001 / 1211.1001* / 1212.9101* / 1212.9901* / 1213.0001 / 1214.1001 / 

1301.1001 / 1301.9001 / 1301.9099 / 1402.0001 / 1403.0001 / 1404.1099 / 

1404.2001 / 2005.2001 / 2103.3001 / 2302.1001 / 2302.2001 / 2302.3001 / 

2302.4099 / 2302.5001 / 2303.2001 / 2303.3001 / 2303.3099 / 2304.0001 / 

2305.0001 / 2306.1001 / 2308.0001 / 2308.0099 / 2703.0001 / 4001.2901 

... 이하 생략



V. 식품위생제도

1. 식품표시제도(라벨링)

○ 식품(알콜 음료 제외)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

록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서어로 표기해야 함

○ 식품의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품명

- 성분(ingredients) 

*성분표시는 함유량이 많은 순으로 명기함. 

*제품에 포함된 물( w a t e r )의 양도 함께 표시해야함. 단, 제조과정에

서 증발하는 물은 포함시킬 필요 없음. 

- 첨가물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모든 성분에 대해 표기해야 함. 

- 무게( N O M - 0 3 0 - S C F I )

- 제조업체명

*업체명, 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제품의 제조를 책임진

제조업체 정보를 명기해야함. 

*제조업체에 대한 자료는 멕시코 경제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경제

부는 동 자료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을 때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수입업체명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와 동일하게 업체명, 납세번호(RFC), 주소 등

을 명기함. 

- 원산지국명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Hecho en ... (Made in ...)”, “P r o d u c t o

de ....(Product of ...)”, “Fabricado en ... (Manufactu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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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으로 표시해야함. 

- 제품번호

*모든 제품에는 일련의 제품번호를 명기해야함. 

- 유효기간

*해당법령에 따라 정확한 유효기간을 명기해야함. 

*그 외에 제품의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보관방법도 함께 표시함. 예를

들어서“냉동보관(Conservese en congelacion)”, “냉장보관

(Mantengase en refrigeracion)”, “해동된 경우 재 냉동 불가( U n a

vez descongelado no debera volverse a congelar)”, “개봉이후 냉

장보관 요망(Una vez abierto, conservese en refrigeracion)”등

으로 보관방법을 제시함.

- 영양정보, 적합한 소비시기, 복용(식용) 방법 등

*이는 추가정보로서 선택 표기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2. 식품첨가물

○ 냉동 갑각류에 허용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음

- PH regulator : BPF에 따른 레몬산

- 보존자 : 100ppm 이하의 소듐 중황산염, 포타슘 중황산염, 소듐

m e t a -중황산염, 포타슘-중황산염, 소듐 아황산염, 포타슘

아황산염 등

- 반산화제 : 1 g이하의 소듐 ascorbato 및 포타슘 ascorbato, 250mg

이하의 E D TA e t i l e n d i a m i n o t e t r a c e t i c o산

- retainer : 5000mg 이하의 칼슘 인산염, 모노칼륨 인산염, 모노소듐

인산염, 펜타소듐 인산염 등 P205 물질

○ 품목별 허용하는 성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C I C O P L A F E S T에서 발

간하여 농림수산부에서 배포하는“공식병균 카달로그( C a t�o 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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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icial de Plaguicidas)”에 명시되어 있음 동 자료는 농림수산부 사무

실에서 직접 유료로 판매하는 자료임

3. 식품검사제도

○ 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농림수산부

( S A G A R PA) 정식 직원이 멕시코 첫 관문지역에서 파견되어 실시함

○ 해상운송의 경우 검역은 하역 전에 실시하며, 육상운송의 경우 멕시코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운송 차량 및 관련서류를 검사함.

○ 농림수산부 직원은 수입 물품의 샘플을 검사하여 만약 조금이라도 병균

이 채취될 경우 수입물품은 멕시코에 반입될 수 없으며, 즉시 반출하거

나 폐기해야하는데 이때 선택은 수입자 또는 책임자에게 선택하도록

함. 이때 폐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 또는 책임자가 부담함

4. 검사방법

○ 각 세관에 파견된 농림수산부 직원은 수입식품이“사전수입 신고제

( Av i s o )”대상품목이면 단순 서류검사 후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통

관이 가능하며, 반면 사전수입 승인제(Permiso) 대상품목일 경우 샘플

을 채취하여 병균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 확인함

○ 이때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은 통상 2 0일 정도 소요됨으로 식품의

경우 동 기간을 미리 계산해야 할 것임. 물론 식품의 경우 제품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 또는 냉장 컨테이너에 보관, 농림수산부 검역관

이 스케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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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식품위생관련 제도

○ 상기 항목에서 언급한 식품위생 관련 제도 외에 별도로 적용되는 관련

제도는 없음

6. 잔류농약 허용기준

○ 멕시코 농림수산부와 보건부에서는 식품 및 농림수산물 금지 물질은 초

산염, 2, 4, 5-T Adrin산, Cianofos, Cloranil, DBCP, Dialiafor,

Dieldrin, Dinoseb, Endrin, Erbon, Formotion, 소 듐

Fluoracetate(1080), Fumisel, Kepone/Clordecone, 머큐리,

Mirex, Monuron, Nitofen, Schraxdan, Triamifo 등임

○ 이 외에도 BHC, EPN, 에틸 Pration, Toxafeno, 탈린 황산염이 사용

된 제품의 유통이 금지되어 있음. 특히, DDT 사용은 엄격하게 통제하

고 있음

○ 그리고 1,3-Dicloropropeno, Alaclor, Aldicarb, 메틸 B r o m u r o ,

Clordano, Cloropricrina, Dicofol, 인산염, 알루미늄 인화물, 메틸

IIsocianato, Lindano, 소듐 Metam, Metoxicloro, Mevinfos,

Paraquat, Pentaclorofenol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연방정

부에서 승인을 받은 공문원 또는 민간인이 서명한 추천서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음

7. 유전자 변형식품 현황

○ 유전자 변형 식품은 물론 농림수산물은 국내시장 유통 및 수입을 위해

서는 위생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를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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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농림수산부 식물보건국(Direccion General de Sanidad

Ve g e t a l )에 신고해야 함. 물론 유전자 변형 과일, 채소, 종자 등의 수입

도 정상적인 이들 제품에 해당되는 위생 및 보건기준을 준수해야 함

○ 유전자 변형 식품 수입 허가를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제품의 멕시코

도착 즉시 식물보건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또한 만약 어떤 이유로 사

전에 허가를 받은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식물 보건국에 통

보해야 함

○ 한편, 유전자 변형 식품은 국내시장 유통시 파종을 예방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끝으로 모든 유전자 변형식품은 포장 라벨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필히

외관상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 일반 성질 및 용량

- 원산지 국가명

- 운송업자 및 발송인의 이름 및 주소

- 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위생증명서 번호

○ 하지만 멕시코에는 아직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이 크게 유통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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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수입규제제도

1. 수입할당제도

○ 멕시코 정부는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할당(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은 멕시코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되고 있음. 

- N A F TA 회원국 : 미국 및 캐나다산 옥수수, 콩, 보리, 감자, 조류

paste, 달걀, 우유, 동물성 기름, 칠면조 고기, 조류, 목재, 오렌지 주

스, 설탕 등에 대해서는 매년 수요량에 따라 쿼터량을 입찰을 통해 지

정하여 배정하고 있음. 

- WTO 회원국 : WTO 회원국산 육류 및 그 부산물, 지방, 감자, 콩,

밀, 우유, 치즈, 커피, 보리, 옥수수, 설탕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쿼터량을 매년 지정하고 있음. 

- 일방 쿼터 적용 : 콩, 카카오, 잠두, 자주개자리, 보리, 커피, 옥수수,

유카, 당밀, 밀, 종자용을 제외한 귀리, 수수, 밀짚, 자주개자리 가루,

당밀을 제외한 건초, 맥아, 치즈, Egmont 치즈, 1일생 병아리, 육류

및 그 부산물 등 2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대해 총 공급규

모대비 5% 쿼터를 지정함. 

- EU 회원국 : EU 회원국산 참치수입에 대해서 매년 쿼터량을 지정하

고 있음. 

- 기타 협정국 : 니카라과(fresh 치즈, 소고기, 분유, 콩, 섬유제), 코스

타리카(카카오, 살균 우유, 소고기, 음료수용 가루), 칠레(사과), 이

스라엘(fresh 꽃, Khoser 커피), 과테말라(참치) 및 온두라스(새우)

등에 대해서도 일정 쿼터를 매년 지정하여 배분하고 있음. 

2. 세이프가드제도

○ 멕시코는 주로 농수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는데 2 0 0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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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 멕시코 정부가 발동하고 있는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이 3가

지 경우로 주로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것으로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

와 체결한 N A F TA 협정에 의거, 협상해나가고 있음

○ N A F TA 협정에서 협상한 돼지(단위 : 마리) 

○ N A F TA 협정에서 협상한 돼지고기(냉동 및 냉장)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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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0 1 0 3 . 9 1 9 9 50Kg 미만의 돼지 5 2 , 7 8 6 5 4 , 3 7 0 5 6 , 0 0 1 5 7 , 6 8 1 5 9 , 4 1 2

0 1 0 3 . 9 2 9 9 50Kg 이상의 돼지 3 6 5 , 0 0 3 3 7 5 , 9 5 3 3 8 7 , 2 3 1 3 9 8 , 8 4 8 4 1 0 , 8 1 4

캐 나 다

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0 1 0 3 . 9 1 9 9 50Kg 미만의 돼지
1 , 1 2 6 1 , 1 5 9 1 , 1 9 4 1 , 2 3 0 1 , 2 6 7

0 1 0 3 . 9 2 9 9 50Kg 이상의 돼지

미 국

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0 2 0 3 . 1 1 0 1 도체와 이분도체 5 , 6 2 7 . 5 5 , 7 6 9 . 3 5 , 9 7 0 6 , 1 4 9 6 , 3 3 4

0 2 0 3 . 1 2 0 1 넓적다리.어깨살과
절단한 것 1 9 , 4 7 1 . 3 2 0 , 0 5 5 . 4 2 0 , 6 5 7 2 1 , 2 7 7 2 1 , 9 1 5

0 2 0 3 . 1 9 9 9 기타 부위 2 , 3 6 3 . 6 2 , 4 3 4 . 5 2 , 5 0 8 2 , 5 8 3 2 , 6 6 0

0 2 0 3 . 2 1 0 1 냉동 도체 3 , 1 5 1 . 4 3 , 4 3 4 . 5 2 , 5 0 8 2 , 5 8 3 2 , 6 6 0

0 2 0 3 . 2 2 0 1 냉동 넓적다리살 1 7 , 0 1 8 . 0 1 7 , 6 2 1 . 2 1 8 , 1 5 0 1 8 , 6 9 4 1 9 , 2 5 5

0 2 0 3 . 2 9 9 9 냉동 기타 부위 2 3 , 6 3 5 . 6 2 4 , 3 4 4 . 7 2 5 , 0 7 5 2 5 , 8 2 7 2 6 , 6 0 2

캐 나 다

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0 2 0 3 . 1 1 0 1 도체와 이분도체

7 , 2 9 3 6 , 9 5 6 7 , 1 6 4 7 , 3 7 9 7 , 6 0 1

0 2 0 3 . 1 2 0 1 넓적다리.어깨살과
절단한 것

0 2 0 3 . 1 9 9 9 기타 부위

0 2 0 3 . 2 1 0 1 냉동 도체

0 2 0 3 . 2 2 0 1 냉동 넓적다리살

0 2 0 3 . 2 9 9 9 냉동 기타 부위



○ N A F TA 협정에서 협상한 염장 또는 훈제 돼지고기(단위 : 톤) 

3. 수입제한사항

○ 멕시코는 일부 농림수산품, 섬유, 신발, 잡화 등 국내산업 민감 품목에

대한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는 별도의 제한하는 것은 없음. 

○ 다만, 공산품의 경우 N A F TA 협정에 따라 중고제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자동차, 기계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현재 미국, 캐나다

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고제품의 경우 국경지역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추가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중고 컴퓨터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4. 수입금지 품목 및 국가

○ 수입금지 품목은 마약류, 특수 생선, 살충제 등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서 금지되는 2 0개 품목 외에는 없으며, 금지 대상 국가 역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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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0 2 1 0 . 1 1 0 1
넓적다리.어깨살 및

절단한 것
3 3 7 . 3 3 4 7 . 4 3 5 8 3 6 9 3 8 0

0 2 1 0 . 1 2 0 1 복부살과 절단한 것 3 , 7 1 4 . 1 3 , 8 2 5 . 5 3 , 9 4 0 4 , 0 5 9 4 , 1 8 0

0 2 1 0 . 1 9 9 9 기타 부위 1 , 6 8 8 . 2 1 , 7 3 8 . 8 1 , 7 9 1 1 , 8 4 5 1 , 9 0 0

캐 나 다

HS Code D e s c r i p t i o n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0 2 1 0 . 1 1 0 1
넓적다리.어깨살 및

절단한 것
6 0 7 . 7 5 8 0 5 9 7 6 1 5 6 3 3

0 2 1 0 . 1 2 0 1 복부살과 절단한 것

0 2 1 0 . 1 9 9 9 기타 부위



5. 반덤핑

가. 주무기관

○ 반덤핑은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에서 담당하고 있음

나. 반덤핑 제소절차

○ 제소자의 제소

- 제소권자 : 멕시코 제조업체, 개인 또는 단체, 멕시코 경제부

- 구비서류 : 회사관련 사항, 제소품 설명 및 제소품의 국내점유율

○ 경제부 불공정무역 관행국

- 처리기간 : 3 0일이내 조사여부 결정, 1차에 한해 서류보완 기한 2 0

일 부여

○ 행정조사 발표

- 관보게재 및 관련자 통보

○ 예심발표

- 처리기한 : 행정조사 개시 후 1 3 0일 이내

- 효력 : 잠정 덤핑관세 부과하거나 조사종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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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멕시코 HS 8단위 기준) >

0301.9901 / 1208.9003 / 1209.9907 / 1211.9002 / 1244.9907 / 1302.1102 / 

1302.1902 / 2833.2903 / 2903.5903 / 2903.5905 / 2931.0005 / 2939.1101 / 

3003.4001 / 3003.4002 / 3004.4001 / 3004.4002 / 3004.4001 / 3004.4002 / 

3004.9033 / 4908.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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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처리기한 : 행정조사 개시 후 2 6 0일이내

- 효 력 : 최종 덤핑관세 부과나 조사종결하며, 덤핑관세 부과는 최

대 5년까지 가능하며 청원시 매년 검토 가능함. 

6. 상계관세 정책

○ 멕시코는 별도의 상계관세를 운영하지 않고 덤핑관세와 동일하여 취급,

상계쿼터(Cuota Compensatoria)를 운영하고 있다. 상계관세 대상 품

목은 주로 중국산 소비재 제품으로 섬유, 신발, 잡화 등에 대해 최소

1 2 5 %에서 최고 몇 천%까지의 높은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7. 조건부 수입

○ 멕시코는 사전수입 허가, 신고, 최저수입가격제도 등 비관세장벽이 있

지만 조건부 수입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8. 관세율 쿼터제

○ 멕시코는 일반적으로 관세율 쿼터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EU

와의 자유무역협정( F TA )에 따라 E U산 자동차에 한해 매년 쿼터량을

정해 쿼터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매

년 쿼터량은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 등 몇 가지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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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질인증제도

가.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제도( NOM) 개요

○ 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 / Norma Oficial Mexicanas) 마크제도

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

들을 대상으로 갖춰야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

만을 멕시코 국내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 정부가 1 9 9 3

년 1 0월 도입한 공식 강제검사 제도임

나. 주관기관 및 주요 업무

○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ia) “공업표준 및 상역서비스 담당차관

휘하의 표준국(DGN / Direccion General de Normas)”

Add : Fuentes de Tecamachalco No. 6, Piso 3, 

Col. Lomas de Tecamachalco, Naucalpan, Edo. de

Mexico, C.P. 53950, Mexico 

Tel : 52-55-5729-9475 / 9476

Fax : 52-55-5729-9484 / 5520-9715

Homepage : www.economia-noms.gob.mx 

담당자 : C.P. Miguel Aguilar Romo(표준국장 / General Director) 

○ 주요 업무

- 표준화(Normalization) : 품목별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및 전파

- 인증(Certification) : 안전검사 실시 및 NOM 마크 승인·발급

- 판정·자격부여 : 검사·시험 기관 자격 부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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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표준화자문위원회(CCNN) 운영

*표준규격안 마련시 관련기관,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표준화 관련 자체 조사 및 분석

*계측 및 라벨링 검증 지침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표준화, 인증, 검증 등 관련 제발활동 조정

다. 미이행시 제재사항

1) 제조, 수입, 수출, 판매업체에 대한 책임소재

○ NOM 마크 의무취득대상 제품으로서 NOM 인증없이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최종책임은 내국산품일 경우 제조업체가, 수입제품일 경우 수입업

체가 짐

○ 판매제품이 NOM 취득대상품목으로서 N O M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이

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압수 및 벌금 부과 등의 제

재를 받게 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품은 압수 당

하지만 벌금은 제조업체 도는 수입상에게 부과되며 압수 당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상에게 구상을 요구할 수 있음

2) 제재내용

○ 통관보류

- 수입품의 경우 N O M마크 미취득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수입통관이

금지되고 제품은 세관에 억류됨. 이 경우 물품은 반송하든가, NOM

마크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통관을 진행하든가 양자택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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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입품이 시중에 유통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물품 압수는 물

론 무거운 벌금까지 물어야 하나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

은 부과되지 않음

○ 물품 압류

- 내국산품의 경우에나 불법통관 수입상품의 경우 NOM 마크 미취득

상태에서 물품을 시중에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 물품압류는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무거운 벌금까지 부과됨

- 제조나 수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NOM 무취득제품으르서 N O M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

지 못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입상이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압수물

품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나 제조업체는

응분의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참고로 NOM 마크 취득여부 감시활동은 소비자보호원( P R O F E C O )

에서 시행하고 있음

○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 NOM 미취득제품 영업업체는 제조업체든 수입업체든 또는 판매상이

든 위반정도에 따라 일단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됨

○ 인신 구속

- NOM 미취득제품 영업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현

장에서 체포되어 최장 3 6시간 구금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담당책

임자나 수입상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됨. 

○ 벌금 부과

- 벌금은 위반형태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되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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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됨

- 벌금부과 기준은 법정 1일 최저임금의 배수로 산정되는데 2 0 0 3년 최

저 임금은 1일 4 1 . 5 3페소(약 4불)임

10. 기타 비관세장벽 및 조치

가. 아시아산 통관강화로 통관지연 사례 빈발

○ 멕시코 세관은 통관법상 수입상품 검사는 통관사가 세관에 설치된 신호

등의 버튼을 눌러 파란불이 켜지면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빨간불이 켜

지면 검사하는 무작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

만 등 아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빨간불이 나오도록 하

고 있어 통관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특히, 섬유, 신발, 잡화 등에 대

한 통관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로 수입하는 업체들

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많음

○ 게다가 2 0 0 2년부터는 높은 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의류, 신발

수입업체들이 원산지를 중국에서 한국, 홍콩 등 다른 아시아국가산으로

조작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빈발하자 멕시코 세관에서는 무조건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강화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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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구분 적용 위반내용

2 0∼3 , 0 0 0배 N O M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제시 경우 등

5 0 0∼8 , 0 0 0배 NOM 규정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시 등

3 , 0 0 0∼1 4 , 0 0 0배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사기를 친 경우 등

5 , 0 0 0∼2 0 , 0 0 0배
보건위생, 생명 및 안전에 큰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의도적 행위
또는 비의도적 행위



나. 저가수입 보증금( F I A NZA) 예치제

○ 수입면장상 멕시코 재무부가 산정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가격과 기준 가격간 차액을 세관 지정 구

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에만 통관이 가능케 되는 제도임. 

○ 동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증송장을 수입일자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해당세관 내 회계검사 지청( A d m i n i s t r a c i� Local de

Auditoria Fiscal)에 제출해야 함. 

○ 공증송장은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은 상공회의소 등 수출업자

자국법령에 의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것이라야 하는

바, 합법적 공증자격을 가진 공식기관임을 입증하는 법규정을 스페인어

로 번역하여 아울러 제출해야 함. 

○ 그런데 동 보증금 반환기한이 공증송장 제출일로 부터 6개월 이내로 되

어있으나 세관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어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음

다. 아시아 1 3개국 원산지 증명서 요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시아 1 3개국의 섬유, 신발, 잡화 등에 대해서

는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Annex III, Certificate of Origin)을 요구하

고 있어 이를 모르고 진행하는 수입업자들이 많아 통관이 지연되는 사

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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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관습

가. 문화적 특기사항

□ 멕시코에는 금기사항이라고까지 할만한 것은 없으며, 특기할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멕시코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길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경우

가 거의 없음. 바쁜 시간이라도 짜증을 내지 않고 친절히 설명해주며 잘

모르면 옆사람에게 되물어 보아서라도 가르쳐줌

○ 그러나 잘 모르고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일러주는 경우도 있어 바이어

와의 상담약속 시간을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

음. 따라서 가급적 서로 다른 사람에게 3번 이상 물어보고 가는 것이 확

실함

○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기질은 미국의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실용적이

며 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음. 중소도시나 시골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

은 아직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전통적인 인디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나 멕시코시티 사람들은 지나치게 셈이 밝고 평소에 친분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됨.

○ 참고로 지방사람들은 멕시코시티 사람들을 칠랑고( C H I L A N G O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경멸하는 뜻이 있음

○ 남아선호사상은 있으나 서양식의 여성존중 예절이 발달하여 L A D Y

F I R S T의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

은 경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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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선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음

○ 많이 사용되는 선물은 인삼차로 현지인들도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

서 알고 있으며, 그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품위 있

는 토속적인 장식품도 많이 함

○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음.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선물을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음

나. 수입 관행

○ 멕시코시장이 중남미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 그래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

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

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함

○ 멕시코 수입상들은 한국 상품에 대해 아직까지도 인식도가 낮은 편임

멕시코는 무역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

의 무역을 해왔고 수입이 개방된 것도 1 9 8 7년부터 비교적 수입에 종사

한 경험이 짧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멕

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함. 

○ 그러나 몇 개 업체에 카달로그 몇 부 보냈는데 거래가 안된다고 조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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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는 안됨 멕시코와의 거래에는 무엇보다도 끈기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

다. 거래시 유의사항

○“현지에 판매망을 갖고 있는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그러나 에이전

트를 확보했다고 해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 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

해가는 힘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수출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임

○“시장관리와 제품관리가 필요하다.”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

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저가품 선호도가 높음. 따라서 저가품 시

장과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함.

○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

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함

○“8월 및 1 2월은 휴가시즌으로 휴무를 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현지 출장

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함”

○ 아울러 전형적인 멕시코인의 하루 일과는 서구와 조금 다르다. 점심시

간은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이며, 관공서의 경우 대체로 3시부터

5시까지가 중식시간임

○ 이러한 경향에 따라 기업이나 관청도 저녁 7시까지 업무를 하는데, 오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모든 공식

업무는 2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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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나 예상외로 영어소통이 원활치 못함.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에 비

해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의사나 기업인 등 중 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

어가 능숙치 못해 상호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 따

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

페인어 통역을 대동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멕시코인들은 여간해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며,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민지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문화적 소산임

○ 따라서 멕시코 바이어와의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도록 심히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함

○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아오리따( A H O R I TA )”라는 말을 흔

히 듣게 되는데, 이는“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우리측 수출상의 오파에 대해 회신을 달

라고 하면“아오리따”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하면 또“아오

리따”라는 말을 되풀이함. 따라서“아오리따”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

아들이다 간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

내 또는 1시간 이내랄지 오늘중이랄지 또는 몇 월 몇일까지 랄지 상대

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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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즈니스 에티켓

○ 호칭 관련 에티켓 : 학위 호칭

- 멕시코에 첫 출장 오는 우리 세일즈맨들이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한

뒤 이름 앞에 붙은 릭(Lic.) 또는 잉( I n g . )에 대해 이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음

- 멕시코는 호칭을 중시한다. 호칭은 곧 사회적 신분이며 자존심의 표

상임

우리의 경우 박사가 아닌 이상 이름 앞에 또는 뒤에 석사니 학사니 하

는 호칭을 붙이는 경우가 전혀 없는데 반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나 스페인 등에서는 이름 앞에 반드시 학위를 붙여서 명함을 파

며,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학위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인문사회계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이름 앞에

L I C .라는 표시를 하며,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I N G .라는 표기를 함. LIC.란 L I C E N C I A D O의 약자이며, ING.은

I N G E N I E R O의 약자인데, 바이어와 명함을 교환할 때 명함에 L I C .

가 있으면 상대방을“리쎈씨아도”(여성인 경우에는 리쎈씨아다)라고

호칭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I N G .이 찍혀있으면, “잉헤니에로”(여성

인 경우에도 동일)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석사의 경우

M A E S T R O라는 호칭이 있긴 하나 일반적이 아니며 보통 L I C .나

I N G .를 쓰는 것이 보편적임.

- 그런데 이름 앞에 아무런 표기가 없을 경우 또는 상대방의 호칭을 잊

어 버렸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S E N O R

(세뇨르 / SIR 또는 M R .의 의미) 또는 C A B A L L E R O (까바예로 /

G E N T L E M A N의 의미)라고 칭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음

-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S E N O R I TA (세뇨리따)라고 칭하는 것이 좋

음. 원래“세뇨리따”는 영어의 M I S S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M I S S보

다 광범위하게 쓰이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경우라도 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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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R S .에 해당하는 S E N O R A (세뇨라)라고 칭하는 것보다는“세뇨리

따”라고 불러주는 것이 무난함. 왜냐하면 기혼자라 할지라도“세뇨

라”로 부르면 불쾌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러나 남편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뇨라로 불러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음.

○ 호칭관련 에티켓 : MIDDLE NAME과 LAST NAME

-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인들과 스페인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만을 쓰거

나 두개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성은 반드시 두개를 사용함(물론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성까지 3개를 쓰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종

종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함

- 우리는 미국식 관점에서 흔히들 LAST NAME이 곧 성이라고 단정

지음. 그러나 스페인어권에서는 LAST NAME은 모계성을 의미하며

LAST NAME 직전의 것 곧 MIDDLE NAME이 부계성, 즉 진짜

성임.

- 이들의 성명은 보통 3단어 또는 4단어로 구성되는데 이름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개인 경우도 있음. 따라서 뒤에서 두번째가 성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음(물론 예외도 있음. 멕시코 과거 대통령의 성명

이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인데 에르네스또는

이름이며, 세디요가 부계성, 뽄세델레온이 모계성임. 그런데 모계성

이 세단어로 떨어져 있어 어느 것이 진짜 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

우도 있음. 이렇게 이름사이에 D E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

이 성인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함) 

- 이를 뒤집어보면 이해가 한결 쉬어질 것임. 예컨대 홍길동의 경우 영

문 표기시 길동홍으로 표기하게 되는데, 이들은 MR. 동 또는 M R .

동홍으로 부르는 경우를 왕왕 접하게 됨. 이는 결국 뒤에서 두번째를

성으로 파악하는 이들의 관습 때문임(모계성만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

례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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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적 에티켓

- 멕시코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 주는 인사치례의 말을 매우 즐김

하찮은 도움에도 Muchas gracias.(Thank you very much.)를 연

발하며, 상대방에게 발을 밟혀도 먼저 Perdon.(I'm sorry. )을 외침.

이는 가식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며,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극히 꺼리는 문화에서 배태되어 나온 산물임. 따라서 이들

의 눈에는 여간해선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 동양인들이 매우 무

례한 족속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함

- 비단 멕시코인 뿐만 아니라 서양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후루룩 소리

를 내면서 먹지 않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은 교양 없는 무식한 행

위로 간주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대체로 소리를 내면서 그

것도 재빨리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을 당혹케 하곤 함. 

- 멕시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는 하나 식사시에는 느긋함

음식을 음미하며“즐기는”멕시코 문화와 서둘러 한 끼“때우는”한

국의 문화간 차이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성사시키거나 관계

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바

람직함

마. 상담시 유의사항

○ 악수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아, 이 사람은 못믿

을 사람이구나”하고 상대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이 싹트

게 됨.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움.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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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를 하도록 해야 함

○ 유머상술

- 비지니스를 시작함에 있어 유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이 없음. 특히,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함

즉, 유머는 곧 상술임

-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임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

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랄지 문화유적이랄지 카리

브의 아름다운 해변이랄지 또는 멕시코인의 친절성이나 떼낄라

( Te q u i l a )와 꼬로나(Corona) 맥주의 한국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

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스( M a r i a c h i s )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

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할인상술

-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멕시코인

들은 값을 깍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

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턴 상대하려 들지 않게 된다. 이들은 값

을 깎는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감안해 가격

을 제시한 후 가격인하를 요구시 못이긴체 하며 할인을 해주는 상술

이 필요함

- 그러나 가격을 적당히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놓으

면 아예 깍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

제시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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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 멕시코인들은 약속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별로 없어 약속장소에 늦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에 따라 기분을 상하여 대화가 거칠어지

는 경우가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화된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되

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인들의 신뢰도는 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보편적으로 상당히 떨

어지는 편임. 약속이행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상담시에는 곧 거래를

할 것 같이 말하다가 언제 그랬는가 하는 식으로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음

- 또한 멕시코인들은 N O라는 대답을 별로 안하는 편이다. 싫으면 싫다

고 말하는 것이 확실해서 좋으나 대답을 안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오

히려 비능률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화로 대답

해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전화하면 항상 자리에

없고, 메시지를 남겨 놓아도 연락이 없고 하는 경우는 대답이 N O라

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음.

12. 한국식품 수입규제 및 위반사례

○ 특별히 한국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발견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라벨링 부착 요령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통관이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 외에 특별히 식품류 수입 시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음. 일반적인 한국산 상품의 위반사례는 섬유 및 잡화 수입시 중국산이

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조작, 적발되어 수입면허 취소는 물론 수입

업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과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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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I. 기타

1. 농수산물 관련 주요 정부기관

가. 농림수산물( S e c r e t aria de Agri c u l t ura, Ganade ri a ,

D e 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 ac i on / SAGA R PA )

Homepage : www.sagarpa.gob.mx 

○ 수입업무 담당부서

주 소 : Recreo No. 14, Piso 12, Col. Actipan del Valle, 

C . P. 03230, Mexico D.F., Mexico 

전 화 : 52-55-5534-8994(ext. 128 / 132) 

○ 검역담당부서(Departamento del Servicio del Cuarentena Ve g e t a l )

책임자 : Ing. Vicente Rosas 

이메일 : dgsv.requisitosf@sagarpa.gob.mx 

주 소 : Av. Guillermo Perez Valenzuela No. 127, Piso 2, 

Col. Del Carmen, C.P. 04100, Mexico D.F., Mexico 

전 화 : 52-55-5554-0341 / 0349(ext. 149 / 150)

팩 스 : 52-55-5658-0696

○ 보건국(Direccion General de Sanidad Ve g e t a l )

책임자 : Dr. Jorge Hernandez Baeza 

이메일 : jbaeza@senasica.sagarpa.gob.mx 

주 소 : Av. Guillermo Perez Valenzuela No. 127, Piso 2, 

Col. Del Carmen, C.P. 04100, Mexico D.F., Mexico 

전 화 : 52-55-5554-0512 

、

、

、

、、

、



팩 스 : 52-55-5554-0529

나. 경제부( S e c r e t aria de Economia) 

주 소 : Av. Insurgentes Sur No. 1940, Col. Florida, C.P.

01030, Mexico D.F., Mexico 

Homepage : www.se.gob.mx 

○ 농수산물 수입허가발급부서

책임자 : Lic. Maria Lourdes Acuna Martinez 

이메일 : mlourdes@economia.gob.mx 

전 화 : 52-55-5229-6100(ext. 5263 / 5753)

팩 스 : 52-55-5229-6330(ext. 3310) 

○ 수입사전 승인 및 허가제( Aviso y Permisos) 담당부서

책임자 : Lic. Jesus Torres 

이메일 : jtwesg@economia.gob.mx 

전 화 : 52-55-5229-6100(ext. 3357 / 3358) 

팩 스 : 52-55-5229-6530

책임자 : Mr. Jesus Torres 

○ 표준규격제도(NOM) 담당부서

책임자 : C.P. Miguel Aguilar Romo 

이메일 : maromo@economia.gob.mx 

전 화 : 52-55-5729-9479 / 9300

팩 스 : 52-55-5729-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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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부( S e c r e t aria de Salud / SSA) 

주 소 : Av. Miguel Cervantes Saavedra No. 596, Col. Irrigacion,

C . P. 11500, Mexico D.F., Mexico 

Homepage : www.sadena.gob.mx 

■ 위생관리 및 승인 부서

전 화 : 52-55-5255-4478

팩 스 : 52-55-5255-4478

2. 대멕시코 수출시 유의사항

가. 충분한 사전 준비 필수

○ 많은 대멕시코 수출업체들은 특히,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특히, 사전 보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수입을 한 후 통관

이 거절되거나 지연되어 식품의 유효기간이 지나 판매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식품류 수출 이전에 바이어는 물론 통관사

와 협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함. 

나. 라벨 부착 준비 철저

○ 대 멕시코 식품 수출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라벨 부

착임

성분표기, 원산지 국명,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정보

표시는 물론이고, 제품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



○ 게다가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에 대한 연락처 표기시 사업자등

록번호(멕시코의 경우 납세자번호인 RFC)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으

로 이점 유의해야 함. 흔히들 Tax Id No.를 요구하여 많은 한국업체에

서 무슨 번호를 얘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임을 참고해야 함. 

○ 따라서 사전에 미리 통관사 및 수입자간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라

벨내용을 잘 못 기재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

요함

다. 통관 문제발생시 보세창고 이용

○ 상기 사례와 같이 라벨부착 또는 사전 승인 문제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

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세관 창고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

제 해결때까지의 창고료 절감을 위해 공인 통관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세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 창고를 이용할 경우 창고료도 훨씬

저렴한데다가 통관비용이 부족하여 전량 통관이 힘들 때에 부분 통관까

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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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자료집에실린 내용의 무단전제, 복사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금합니다. 

본 자료집은 조사시점의제도, 통계자료및 현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본자료집의 발간이후 조사대상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자료집 내용과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수신자부담「2 4시간 부정비

리신고 모바일 핫라인( 0 8 0 - 1 1 2 - 2 5 8 0 )」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비밀이 절대 보장

되오니 안심하시고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문의처>

○ 태국, 멕시코 수입제도 문의처 (정보서비스본부 무역정보 1팀)

- 전화 : (02)6300-1391~1397 / 팩스 : (02)6300-1609

○ 일본 수입제도 문의처(도쿄 aT센터)

- 전화 : 81-3-5367-6656 / 팩스 : 81-3-5367-6657

○ 중국 수입제도 문의처(베이징 aT센터)

- 전화 : 86-10-6410-6120~1 / 팩스 : 86-10-6410-6122 

○ 미국, 캐나다 수입제도 문의처

- 전화 : 1-516-829-1633 / 팩스 : 1-516-829-6521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문의처(싱가포르 aT센터)

- 전화 : 65-6324-1233, 0402~3 / 팩스 : 65-6324-0446

○ EU 수입제도 문의처(로테르담 aT센터)

- 전화 : 31-10-415-1091 / 팩스 : 31-10-46 2 - 1 2 7 1

○ 러시아 수입제도 문의처(모스크바 aT센터)

- 전화 : 7-495-258-1397 / 팩스 : 7-495-258-1396

○ 대만 수입제도 문의처(타이페이 aT센터)

- 전화 : 886-2-8786-6791 / 팩스 : 886-2-8786-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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